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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Ⅰ

1.	서론

■   지방의 자체재원 중 지방세의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자부담원칙,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적극적·창조적인 행정 및 경제활동 등이 작용하는 세외수입을 통한 세입증대는 중요함

-   2013년 기준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입 197조 원 중 62조 원으로 31%를 점하고,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재원 116조 원 중 54%를 점하여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회계기술상 수입인 명목상 세외수입이 61%(38조 원)이고 실제적 의미의 세외

수입은 39%(24조 원)로 지방세입의 12% 정도에 불과함

■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은 명목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너무 크며, 명목적 세외수입과 실질적 세외수입이 

혼재되어 그동안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여 징수·관리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체계도 

비효율적임

-   세외수입의 개념은 지방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광의),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협의),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최협의)으로 세외수입 유형을 

기초로 애매하게 정의됨

-   세외수입의 유형은 세수의 계속성 및 안정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회계의 귀속성을 기준으로 일반

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수입을 망라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수입과 사업수입을 

실질적 수입으로 임시적 수입과 사업외수입을 명목적 수입으로 구분함. 세원의 성격보다는 외형에 

중점을 두어 분류함으로써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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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세외수입의 유형 구분

회계 유형(종류) 성격

일반회계
경상적 수입(사용료, 수수료 등) 실질적 수입

임시적 수입(과태료 및 과징금, 이월금, 전입금 등) 명목적 수입

특별회계
사업수입(사업장 생산수입, 주차요금 등) 실질적 수입

사업외수입(이월금, 전입금 등) 명목적 수입

-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로 특정 세외수

입관리를 위해 자체 개발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혼재되어 단위사업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개발

하여 사용함으로써 세외수입관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함

■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이 법률에 맞게 부과·징수 및 관리

의 효율화를 제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큼

-   현재 지방세외수입법에 맞게 회계기술상의 세외수입이 예산과목에서 별도과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앞으로 세외수입의 새로운 개념 정의 및 유형구분, 업무시스템의 통합 등이 필요함 

2.	지방세외수입의	분석

1)	실질적	재원조달기능	취약함

■   지방세외수입은 2013년도 결산 총계기준으로 73조 원(순계기준 62조 원) 정도로 지방세 수입 54조 원

보다 규모가 많음

-   지방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증감에 의해 전체 규모의 변동을 가져오며, 지난 10년 

동안 이 2개의 세외수입은 전체 세외수입의 30~40%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해 오고 있음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 FOCUS

6     

<그림 1> 세외수입규모 신장 추이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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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지방세외수입 72.6조 원은 일반회계 38.7조 원(53.3%), 특별회계 33.9조 원(46.7%)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19.2조 원(26.4%), 공기업특별회계 17.2조 원(23.8%)임

-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분류하면 총 세외수입 72.6조 원 중 경상적 수입 14.4조 원

(19.8%), 임시적 수입 58.2조 원(80.2%)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약하여 지방세에 비하여 

재원조달기능이 취약함 

•광의의 세외수입(세외수입 전체) : 72.6조 원(100%)

<표 2> 지방세외수입의 회계별 규모 및 비중(2013년)

(단위: 억 원, %)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기타 공기업

726,076
(100)

386,961
(53.3)

339,115
(46.7)

191,868
(26.4)

172,469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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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14.4조 원(19.8%)

•최협의의 세외수입(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 5조 원(일반회계 13%, 총 세외수입의 7%)

-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목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지방세외

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18.4%,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입을 포함할 경우 27.8%로 

전체 세외수입의 1/4 정도만이 실질적인 재원조달기능을 하는 세외수입임

<표 3>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의 규모와 비중(2013년)

(단위: 억 원, %)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

소계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

소계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

726,076
(100)

143,961
(19.8)

582,115
(80.2)

386,961
(100)

50,358
(13.0)

336,603
(87.0)

339,115
(100)

93,603
(27.6)

245,512
(72.4)

<표 4> 실질적 세외수입의 규모와 비중

(단위: 억 원, %)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구분 2013 2012

세외수입 총액 726,076 661,803

실
질
적

세
외
수
입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전체) 50,358 47,120

임시세외수입(기타 수입) 45,020 29,362

임시세외수입(전년도 수입) 3,237 3,235

기타
특별회계

경상세외수입(전체) 25,276 24,248

임시세외수입(기타 수입) 6,543 5,611

임시세외수입(전년도 수입) 2,965 2,692

A+B
133,399

(18.4)
112,268

(17.0)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수입
(상·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68,328 67,463

A+B+C
201,727

(27.8)
179,731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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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등	부과형의	징수율	낮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와 유사한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 

징수율보다는 낮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과 같이 회계처리과정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의 여지가 없으며,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도 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징수

하므로 체납의 발생 여지가 적음. 그러나 과태료 등 제재수단으로 부과하는 것은 체납의 발생 여지가 

높음

<표 5> 세외수입의 징수율

(단위: 조 원, %)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2-2014.

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2011 52.3 92.5 58.3 90.1

2012 53.9 92.2 66.2 90.8

2013 53.8 92.3 72.6 91.9

■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와 

같은 부과형의 세외수입은 납부 저항도 심하며 체납 발생률이 매우 높음

- 이들의 징수율은 50% 전후로 체납이 많은 실정이며, 징수·부과 및 관리 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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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원별 징수율(2013년도)

(단위: 백만 원, %)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76,528    75,634 98.8 

일반회계    50,943    50,358 98.9 

- 재산임대수입 2,663 2,570 96.5 

- 사용료수입    11,456    11,230 98.0 

- 수수료수입 9,927 9,903 99.8 

- 사업수입 9,228 8,989 97.4 

- 징수교부금수입    10,600    10,600 100 

- 이자수입 7,068 7,066 100 

기타 특별회계    25,585    25,276 98.8 

- 재산임대수입  3,221 3,214 99.8 

- 사용료수입 9,593 9,481 98.8 

- 수수료수입 214 214 100 

- 사업수입    10,908    10,764 98.7 

- 징수교부금수입    90     90 100 

- 이자수입  1,558 1,513 97.1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559,588 503,196 89.9 

일반회계 370,044 336,603 91.0 

- 재산매각수입 17,550 17,489 99.7 

- 잉여금 75,011 75,011 100 

- 이월금 153,695 153,668 100 

- 전입금 26,262 26,261 100 

- 예탁금 및 예수금 5,700 5,700 100 

- 융자금원금수입 883 882 99.9 

- 부담금 10,478  9,334 89.1 

- 기타 수입 49,366 45,020 91.2 

·변상금 및 위약금 901 533 59.1 

·과태료 3,346 1,513 45.2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999 1,384 46.2 

- 전년도 수입 31,099  3,237 10.4 

기타 특별회계 189,544 166,593 87.9 

- 재산매각수입 6,171 6,170 100 

- 잉여금 33,661 33,661 100 

- 이월금 22,200 22,199 100 

- 전입금 69,948 69,886 99.9 

- 예탁금 및 예수금 8,896 8,896 100

- 융자금원금수입     2,677     2,598 97.0 

- 부담금 15,153 13,675 90.2 

- 기타 수입 8,491 6,543 77.1 

·변상금 및 위약금 4,5 12 26.8 

·과태료 4,037 2,409 59.7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96 98 49.9 

·체납처분수입 07 03 44.3 

- 전년도 수입 22,348 2,96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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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외수입의	개념과	유형화에	의한	관리	

1)	새로운	개념에	따른	관리	필요

■   기존의 정의

-   기존의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

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음. 이러한 광의의 세외수입에는 전입금, 이월금 등 회계

기술상의 수입이 포함되어 지방세입에서 세외수입의 규모와 비중이 과대 포장됨

-   회계기술상의 명목적 수입이 세외수입에 포함됨으로써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의 효율화, 

지방세외수입의 증대에 혼란이 발생하였음. 예를 들면, 세외수입 증대의 분석·평가에서 이를 포함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고, 이를 제외하기 위해 경상적 수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일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매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확충노력도를 분석함)  

■   새로운 정의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징수하거나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 징벌적 수입, 적극적·창조적인 행정 및 경제활동에 따른 수입 등으로 정의하고 회계기술상 

수입은 제외하는 개념 정의가 필요함

-   세외수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함으로써 요금인상, 부과·징수의 효율화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행정·경제활동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어 세외수입의 실질적인 재원확충을 기대할 수 있음

-   세외수입 업무 및 정보시스템도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게 설계할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를 도모할 수 있고, 세외수입의 분석·평가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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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새로운 지방세외수입의 범위

2)	새로운	유형화에	따른	유형별	관리	필요

■   기존의 분류

-   앞의 <표 1>과 같이 세외수입의 유형을 세원의 성격보다 수입의 외형에 중점을 둘 경우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관리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함

-   명목적 세외수입에 회계기술상 발생하는 수입뿐만 아니라 과징금 및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일반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체계를 갖는 실질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세외수입 분류가 불완전함

새
로
운	

세
외
수
입	(

밑
줄	

친	

항
목	

제
외)

* 밑줄 친 항목은 회계조작으로 발생하는 수입

지방세외수입
(광의)

실질적 세외수입
(협의)

명목적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
(최협의)

임시적 수입
(유동적 수입)

사업 수입

사업 외 수입

- 재산임대

- 사용료

- 수수료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

- 이자수입

- 재산매각수입

- 잉여금

- 전년도 이월금

- 전입금

- 융자금 원금수입

- 예탁 및 예수금

- 부담금

- 과징금 및 과태료

- 기타 수입

- 전년도 수입

- 상수도

- 하수도

- 지하철

- 주택

- 공영개발

- 기타 특별회계사업

- 전년도 이월금

- 융자금 원금수입

- 전입금

- 기타 수입

- 전년도 수입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 FOCUS

12     

-   실질적 수입과 명목적 수입 혹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 분류는 부과·징수 및 

관리, 재원 확충방안 등을 논할 때 적절한 분류 방식이 될 수 없음

 

■   새로운 분류

-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의 가격기능 적용, 부과·징수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재원증대 

방안 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원에 대하여 부과형과 비부과형의 원칙으로 수입원의 특성에 

따라 세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   부과형, 비부과형 및 세분류 유형에 따라 요금현실화, 부과·징수체계의 효율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 등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부과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을 부담하게 하는 

유형의 세외수입

-   징수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정서비스 대가 수수 유형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유형으로 분류

•  행정서비스 대가 유형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따른 수입임. 전자는 사용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등이 있고, 후자는 재산임대수

입 및 사업수입이 해당함. 이 유형의 세외수입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징수되거나, 행정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납부하므로 체납률이 낮음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유형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위약금 및 변상금,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일반부담금 등으로, 이들은 체납률이 높아 징수·관리체계의 효율화 중점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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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과형>

-   행정기관 내부 또는 행정기관 간의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명목상의 세외수입과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 유형의 세외수입

•  예산회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은 회계년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자치단체 간 이전재원인 징수

교부금 등

•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부담하게 하는 세외수입이 아닌 유형은 재산매각

수입, 융자금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 수입 중 불용품매각대, 보상금수납금, 시도

비반환금수입, 기부금 등임

<표 7> 새로운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구분 세부유형 세외수입 종류 특성

부과형
세외수입

행정서비스 대가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요금 체계상 수입 
•체납률 낮음 

•경제활동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경제활동 수입
•체납률 낮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일반부담금, 
기타 수입 중 체납처분수입, 
그 외 기타 수입

•징벌적 수입
•체납률 높음

비부과형
세외수입

회계처리 과정상 발생
잉여금, 이월금, 전임급, 융자
금원금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경리기술상 수입
  ※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치단체 간 재원이전 등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경제활동 수입
•체납률 없음

비부과형

매산매각수입,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 수입 중 불용
품매각대, 보상금수납금, 시도
비반환금, 기부금

•일시적·불안정 수입
•체납률 없음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 FOCUS

14     

4.	지방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1)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단위 업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자료취합 및 

세외수입 관리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음

-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개발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혼재함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관리,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교통유발

부담금관리 등 4개가 관리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사용함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4가지 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본청 및 25개 자치구)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함. 서울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축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본청과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음   

-   환경개선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관리업무는 새올정보시스템에서 부과, 수납,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개발한 자체개발시스템에서는 개별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분산 처리되고 있어 세외수입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표 8>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명 사용 자치단체 관리 분야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서울(본청 및 자치구) 제외한 전국 
217개 지방자치단체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4개 세외수입업무 
제외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전국 시군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환경
개선부담금관리, 교통유발부담금관리

서울시자체 구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서울(본청 및 자치구) 특별회계까지 포함

기타 개별 업무시스템 202개 시스템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교통
유발부담금 등 124개 개별 업무시스템

-   예금이자 등 기타 세외수입 업무 78개 
개별업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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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세목수 

구분 세목수 구분 세목수

실질적 세외수입 2,586 명목적 세외수입 185

-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1,484

72

809

311

189

42

61

- 보전수입 등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예치금회수

93

35

33

24

1

-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92

77

13

2

-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 수입

1,103

19

92

671

320
계 2,771

■   지방세외수입 관리의 분산 및 개별 시스템은 업무담당자의 사용편의성이 높고 데이터 입력 및 활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세외수입자료의 통합, 가공 및 생산체계가 

부족한 단점이 있어 업무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함

-   업무시스템의 연계·통합으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요금현실화 방안, 행정

의 제재수단으로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지방자치단체 창조적인 경제활동

에 의한 세입증대 마련을 위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함   

2)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   표준세외수입재정정보시스템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세목 수는 2,771종으로, 실질적 세외수입의 세목이 

2,586개, 회계기술상 명목적 세외수입 세목이 185개이나 실제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건수가 적은 세목이 

너무 많음

- 세외수입 세목 신설의 남발도 있지만 세외수입 관리 소홀의 문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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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의 세목을 신설한 후 부과하지 않았거나 일부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한 세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줌

-   표준세외수입재정정보시스템이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미사용 세목은 

439개 세목임

-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부과하지 않은 세목은 609개 세목이며, 5개 미만의 단체에서 

부과한 세목은 2,009개 세목임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징벌적 부과근거로 세목을 설정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위약금 및 

변상금, 과태료의 경우 2002년부터 87개 세목이 미부과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131개 세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부과되지 않았음 

■   지방세외수입 2,771종 중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10회 미만으로 부과된 

세목이 799종(29%)이며, 100회 미만으로 부과된 세목이 1,352종(49%)으로, 세외수입 표준시스템 상의 

세외수입으로 설정된 절반의 세목이 13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100회 미만으로 부과하였음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세목 설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및 관리의 소홀 및 비효율성 문제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10> 지방세외수입 부과건수 분포(2002~2014)

부과 건수

10회 미만

미사용(0회) 439

1회 93

2회 62

3회 32

4회 35

5회 68

6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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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표준시스템은 일종의 세외수입의 세목에 대한 이력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시스템

에서 설정한 세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과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표준시스템에 세목이 설정된 후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미흡한 세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많은 세목에 대하여는 부과·징수 및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부과 건수

10회 미만

7회 21

8회 21

9회 12

소계 799(29%)

10~100회 미만

10-20회 135

20-50회 220

50-99회 198

소계 553(20%)

계 1,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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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및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Ⅱ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

1)	지방보조금의	개념

■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함1)

■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신설)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제32조의2∼제32조의10)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이전에 비해 강화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15.1.1.부터 시행되었음

2)	지방보조금의	종류

■   지방보조금의 분류는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별로는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별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됨

-   공공단체보조는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포함됨

-   민간보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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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함

<표 11> 지방보조금의 분류

자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 1. 1 제정)

구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예산과목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운수업계보조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

2.	지방보조금	관리의	주요	내용

1)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보

조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2)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

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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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하는데,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하는 대상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편성한도액을 설정한 후 예산을 편성함3)

(2)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크게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민간보조는 

(ⅰ)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ⅱ)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ⅲ)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ⅳ)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

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4가지가 

해당됨

■   공공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임. 여기서 공공기관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함

■   한편 지방보조금의 지원 제외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관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외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12>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구분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 배제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자치단체 
직접 운영 행사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중단 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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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한도액 적용대상은 민간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에 

의하며, 한도액 산정기준은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에 의해 결정되며, 이 경우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지방보조금	교부

(1)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이때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첩부하여 시업

신청을 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통보함

■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사업 관리

카드에 의해 이력을 관리하게 됨

<그림 3>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지방자치단체)

사업공고
(공모)

(지방자치단체)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사업자)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사업자)

(2)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을 기재)를 제출하고, 민간에 대한 지방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

(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하여야 함. 이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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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지방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게 되며,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됨

(3)	지방보조금의	교부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등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후에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함. 즉,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대상사업 여부 검토, 사업계획서

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회계관리가 요구됨

■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는 것이 금지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에 있어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치

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측면에서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방보조금 계좌 통장 및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개설하여 지방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

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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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

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반환은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해야 함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

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의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제한, 부정 지방보조

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및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이 

있음. 특히,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

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5)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와

는 별도 규정(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라 이루어짐

■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매년)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함

■   지방보조사업의 평가대상은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며,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성과평가 절차는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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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도 예산 반영(11월)의 절차에 의하며, 평가점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예산 지원을 중단

하고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하여야 함

3.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	실태

1)	민간이전	보조금의	예산	현황

■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민간이전 보조금은 

2015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17조 1,672억 원이며, 연평균증가율(2011~2014년)은 7.4%(단, 2015년도 

증가율은 0.7%로 급감)로 동일기간의 세출예산 연평균증가율 4.4%에 비해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음

<표 13> 민간이전 보조금 예산 추이

(단위 : 억 원)

주 :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 예산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세출예산 1,854,670 1,989,118 2,055,219 2,203,359 2,339,517

보조금예산 128,397 142,191 157,494 170,516 171,672

전년대비 증가율 - 10.7% 10.8% 8.3% 0.7%

■   민간이전 보조금의 예산과목별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가 

47,440억 원에 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5.7%,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24.9%로 이들 3개 항목이 전체 민간이전보조금의 78.2%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17.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3.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1.3% 수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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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민간이전 보조금의 예산과목별 규모와 비중

(단위 : 억 원, %)

예산과목 예산규모 비중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29,697 17.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2,296 1.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5,492 3.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47,440 27.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4,059 25.7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42,689 24.9

합계 171,672 100.0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억 원) (%)

30.0

25.0

.20.

15.0

10.0

5.0

0.0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29,697
(17.3%)

2,296
(1.3%)

5,492
(3.2%)

47,440
(27.6%) 44,059

(25.7%)
42,689
(24.9%)

2)	주요	문제점

■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등 기본적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에 규정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단체 자율운영(*조례)에 의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지방

보조금 운영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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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제도개선 권고(2012.11), 대검찰청 수사에서 약 631억 원 상당의 보조금 

허위 수령 사실 적발(2013.7)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한 보조금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국민들은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유가보조금 카드깡, 사업비 허위서류 작성, 

공무원 결탁 등) 

■   둘째, 재정공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의 단순 정보만 제공하는 등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등 세부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공시(공개)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만 포함하고 있는데, 집행현황 공시도 대부분 자치단체(2012.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189개 자치

단체)가 사업명과 금액만 기재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셋째, 객관적 수요와 성과평가 없이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지방보조금의 

연평균증가율(2011∼2014) : 7.4%(2010년 12조 8,397억 원 → 2014년 17조 516억 원), 민선단체장에 

대한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원 요구 등 지역사회 압력, 민관 유착 문제 징후를 보이고 있음

■   넷째,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보조사업자가 유사사업의 수혜자로 재차 선정되는 등 보조

사업자 이력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다섯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변칙적 예산편성, 사업비 편성 원칙 위반의 

포괄적 예산편성, 자치단체 주관 행사 경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변칙 편성하는 등 예산기준과 어긋난 

관행적 예산 편성 소지가 있음

■   여섯째,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복지보조’ 과목 간 구분이 불명확함. 즉, 예산편성 기준에서 보조금 

항목별로 목적 및 편성 기준을 두고 있으나, 실제는 구분이 불명확한 ‘회색지대(grey area)’가 존재함

4.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방향

1)	기본방향

■ 지방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법령 및 조례에 입각한 지방보조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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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운데, 효율성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평가, 사업추진 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보조금 관련 운영 

내역의 적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함

2)	효율적	관리	방향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3년 단위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를 판단하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비법령 지방보조금은 정부정책에 의해 2016년도 이후에는 운영될 수 

없음.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중요성과 지역 영향 및 파급효과가 인정되지만,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야 함

■   형평성 및 특혜성 논란, 관행적 지원,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효과 미흡사업

에 대해서도 예산삭감 및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실시하고 지원사업 기준 소액, 수혜자 기준 소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지원 등 사업지원방식의 개선 필요

-   국·도비보조사업과 중복되거나 소규모 지원되어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은 중단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지원이 여러 사업 내역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업(예: 농업인단체 지원예산)은 통합지원하고 

단순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   농업보조금의 경우 회원수가 20명 이내로 소규모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 소요될 수 있어 

통합 지원 등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

-   소규모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별로 지원되어 장비 이용의 비효율, 지원단체와 비지원 단체 

간의 형평성, 시설 및 장비의 개인화 염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통합 지원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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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농업보조금 관련 작목반별 지원내역 및 회원 수 

출처 : 의성군 지방보조사업(2015년) 현황자료를 토대로 작성

작목반
회원수
(명)

지원내역 사업 내역 개선방향

의성대림공정육묘작목반 18
지게차 1대

(16,775천 원)
공정육묘 생산·농가공급
(년 2~3회, 80만 주)

통합지원 
방식으로 

관리체계 전환

한아름작목반 12
파렛트 600개
(16,600천 원)

사과 박스 이동(생산, 저장)
(2014년 사과 380톤 생산) 

한우리작목반 9
지게차 1대

(13,500천 원)
사과박스 이동(생산, 저장)
(2014년 사과 150톤 생산)

춘산무당벌레
작목반

18
콤마포장기 2대
(2,500천 원)

사과주스 생산
(2014년 7톤 생산 출하)

■   소규모 지방보조사업(예: 1천만 원 미만 사업)의 통합관리 및 일회성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등 

사업재검토가 필요함

-   지원사업 특성 상 각 지급대상 단체별로 소규모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예: 문화체육 분야 사업), 동일한 지급대상별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함

-   일회성 또는 간헐적 단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한 후, 법령 등에 

의해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 이외에는 지원중단 등 사업 재검토가 필요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고 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의 절차와 기준

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와 

함께 사업수행부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감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를 구축할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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